
연도 시정 수
인구1만명 

미만
평균인구(명) 평균면 (㎢)

1953.9.30 9,895 - 7,864 37.5

1962.1.1 3,466 - 24,555 106.9

1999.3.31 3,232 1,537 36,387 114.8

2008.2.1 1,772 478 67,313 209.9

최근 일본의 시정  합병이 한국에 주는 정책  시사

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석주(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 원)

2008년 반 앙정치권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한 논 은 다양하지만, 

그 에서도 시군 통합을 염두에 둔 ‘지방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특례법(가칭)’이 제정될 정이다. 

그동안 교통통신의 발달과 행정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행정계층 개편에 한 필요성이 일부 학

자  정치권을 심으로 지속 인 논의가 있었으며 1995년에는 시와 군을 통합하여 40개의 도

농복합형태시가 출범하 다. 최근의 지방행정계층 개편 논의가 어떠한 형태로 결론이 날지는 모

르겠지만 기본 으로 지역주민이 원한다면 주변 기 자치단체간의 통합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

다. 

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 나라의 행정계층개편 련 논의 상  역자치단체의 통합이나 자

치구의 법  지  변화 등에 한 것은 제외하고 기 자치단체의 통합에 을 두고 일본의 시

정  합병사례를 살펴보고 정책 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.   

일본의 시정 합병은 명치시 (明治時代)부터 추진되었다. 명치시 인 1888년에는 정 의 

수가 71,314개 으나 명치(明治), 소화(昭和), 평성시 (平成時代)에 걸쳐 합병을 추진하면

서 2008년 2월 재 1,772개로 축소되었다. 시정  합병의 추진율은 도도부현간에 큰 차이가 

있으며,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합병추진율이 낮은 편이다. 예를 들어 히로시마현(広島懸)은 

시정촌 합병 추진율이 73.3%로 매우 높지만 도쿄도(東京都)는 2.5%, 오사카부(大阪府)는 

2.3%에 불과하다. 한편 인구 1만명 미만의 소규모 시정촌도 현재 478개나 있다.

   

<표 1> 일본 시정  합병의 추진 황

  자료 : 일본 총무성 자치행정국, 내부자료, 2009.2

일본 시정  합병은 지방분권의 추진, 고령화에의 응, 합병을 통한 열악한 재정기반의 

강화,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의 응, 생활권의 역화,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향상 등을 하

여 추진되고 있다.  

국가에서는 시정  합병을 추진하기 해 「정부․시정 합병지원본부」를 설치하여 운

하고 있으며, 2005년 6월 련된 각 성청이 연 ․ 력해서 시정  합병을 지원하도록 결정하

다. 본 조직의 구성원은 본부장은 총무성 신, 부본부장은 총무성 부 신과 내각 방부 

장 (정무), 본부원은 다른 성청의 부 신이며, 그 외에 모든 성청의 신정무 이 참여하고 

있다.  

시정  합병과 련하여 국가에서는 2005년 5월 총리 신고시 제648호를 발표하 다. 합

병신법제58조에 근거해서 자율 인 시정  합병을 추진하기 한 기본 인 지침을 제시하고 



있다. 우선 시정 합병 상기 은 첫째, 생활권역을 근거로 행정구역의 재편성을 원하는 시

정 , 둘째, 지정도시, 핵시, 특례시로 되는 것을 희망하는 시정 , 셋째, 인구 1만명 미만

의 소규모 시정  등이다. 한편 도도부 은 동법제59조의 기본지침에 근거해서 자율 인 시

정  합병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합병을 추진하도록 하 다. 한 시정 합병 계획을 수립하

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「시정 합병추진심의회」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 으며, 합병 

에 상 시정 의회에서의 설명은 물론 주민설명회도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 다.

아이치 (愛知懸)의 경우 도요타시(豊田 )를 심으로 주변 6개 시정 의 합병이 추진되

었는데 이를 해 합병추진심의회를 설치하 다. 주요 구성원은 7개 시정 장, 7개 시정 의

회의장, 공무원, 주민 표 등 총 45명이며, 주요 의 내용은 합병시 명칭, 청사 치 등에 

해 논의하 다. 통합 도요타시의 경우 시명칭은 도요타시로, 청사 역시 도요타시에 두기로 

하 는데, 이는 도요타시에 비해 주변 6개 시정 이 도시의 규모  재정력면에서 차이가 

있었고 그로 인해 일방 인 흡수병합의 성격이 강하여 이로 인한 갈등은 없었기 때문이다. 

그러나 등합병의 경우 일부 시에서는 시명칭을 결정할 때 시정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

않아 시정 합병추진심의회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거나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

통해 명칭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.    

한편 시정  합병의 경우 과거에는 국가에서 통합기   상지역을 결정하여 합병을 추

진하 으나 평성시  이후의 합병은 자치단체내에서의 자율 인 통합의사에 의해 합병이 이

루어지고 있다. 아이치 의 도요타시와 주변 6개 시정 의 합병의 경우도 지역의 경제   

지리  여건에 의해 자체 ․자율 으로 시정 간  주민간에 자연스럽게 합병논의가 시작

되었고 합병추진심의회의 논의과정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통합이 이루어졌다.  

지 까지 일본의 시정  합병에 해 살펴보았다.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개편에 

주는 시사 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. 

첫째, 철 한 계획하의 합병 추진  지원조치이다. 시정 합병을 해 총무성 자치행정국

에 시정 합병추진본부를 설치․운 하고 있으며, 합병 의회를 구성한 후 2년 이내에 합병

을 달성하도록 련법에 규정하고 있다. 특히 한시법인 ‘시정 합병특례법’이 2005년 3월로 

기한이 다한 후, 다시 시정 합병신법을 제정하여 합병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

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. 

둘째, 합리 인 합병 상지역의 선정이다. 역자치단체를 심으로 역 인 입장에서 합병하는 것이 

당하다고 생각되는 시정 의 조합을 표시한 합병지도를 작성하는데, 도도부 이 직  작성하거나 

계 문가, 지역주민  단체의 표, 시정 의 표들로 구성된 연구회나 외부기 에 탁하여 작성한다. 

해당지역의 실정이나 특성을 충분히 반 할 뿐만 아니라 도도부 의 역행정추진이라는 입장도 고려하

여 작성한다.

셋째, 자율 인 통합유도이다.  도도부  심으로 련 자치단체의 자율 인 시정 합병을 결정하며  

앙정부는 지원만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.  즉 도도부 에서는 합병 상지역을 선정하여 합병을 

권유하며, 선정 상 시정 에 해 선정배경과 이유에 해 설명하고 해당 시정 의 검토를 요

청한다. 한 지역주민을 설득하기 해 련 정보를 주민, 의회,  매스컴 등에 극 으로 홍

보하며 이해와 조를 구한다. 도도부 은 상지역에 한 인 각종 지원을 실시하여 다

른 지역에 되는 효과도 기 한다.

넷째, 민주 인 차에 의한 합병 추진이다. 합병의 상이 되는 시정 이 스스로 자신의 합병 가능성

과 한계를 내부 으로 검토하는데, 해당 시정 은 자신의 황, 행․재정 상황 등을 검토하고 주민에게 



련 정보를 제공(주민에게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, 효율 인 행정운 이 가능한

가에 한  등에서 검토)한다.

다섯째, 합병 련 시정 과의 검토․연구수행과 주민의 참여보장이다. 합병의 효과(자치단체의 미래

상), 합병의 해요인,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하여 련 시정  표자들이 모여서 의를 한다. 

한  련 시정 의 황, 합병의 필요성 등에 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달한 후에 주민들의 의사

(공청회 개최, 주민의식조사 등)를 합병여부에 충실히 반 한다.

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정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일본 시정  합병 추진과정에서의 시사 을 타

산지석으로 삼아 정치권이나 앙정부의 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

렴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.


